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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기체재’로 재류 중인 분

⇒ ‘특정활동(6개월/ 주 28시간 이내의 아르바이트 가능)’으로의 재류자격 변경을 허가합니다.

※10월19일부터 졸업 시기나 유무를 묻지 않는 취급으로 바뀌었습니다.
(주) ‘단기체재’나 ‘특정활동(귀국 곤란, 취로 불가, 출국 준비)’의 재류자격으로 재류하고 있는 전 유학생인 분도 대상입니다.

⇒ ‘특정활동(6개월/ 취로 가능)’으로의 재류자격 변경을 허가합니다.

(주1) 종전과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가 대상입니다.
※종전과동일한업무의취업처를찾을수없는경우에는 “종전과동일한업무에관계하는업무(기능실습으로종사한직종, 작업이속하
는 “이행대상직종・작업일람”의각표내의직종・작업(“7 기타”는제외.))”에취업하는것도가능합니다.

(주2) ‘특정활동(인턴십(9호), 제조업 외국 종업원(42호))’으로 재류 중인 분이 종전과 동일한 업무로 취로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재류자격
변경을 허가합니다.

(주3) ‘단기체재’나 ‘특정활동(6개월/ 취로 불가)’이 일단 허가된 분도 대상입니다.
(주4) ‘특정활동(summer job(12호))’으로 재류 중인 분이 종전과 동일한 업무로 취로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특정활동(3개월/ 취로

가능)’으로의 재류자격 변경을 허가합니다.

2. ‘기능실습’, ‘특정활동(외국인 건설 취로자(32호), 외국인 조선 취로자(35호))’로 재류 중인 분

⇒ ‘특정활동(6개월/ 취로 불가)’으로의 재류자격 변경을 허가합니다.
※일본에서의 생계 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격외활동(주28시간 이내의 아르바이트 가능)을 허가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십시오.

4. 그외의재류자격으로재류중인분(위의2 또는3에해당하는분으로취로를희망하지않는경우를포함)

(주) 위의1~4에관하여귀국하지못하는상황이계속될경우에는갱신받을수있습니다.

⇒ ‘단기체재(90일)’의 재류 기간 갱신을 허가합니다.
※일본에서의 생계 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격외활동(주28시간 이내의 아르바이트 가능)을 허가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십시오.

3. ‘유학’ 재류자격으로 재류하는 분이 취로를 희망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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